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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1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4다231391  청구이의

원고, 상고인 원고

피고, 피상고인 피고
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2나11909 판결

판 결 선 고         2024. 6. 13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 1.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하여

  기록을 살펴보아도,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

관한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  2.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관련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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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

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․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, 

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

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. 따라서 동시

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

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.

  원고는 상고이유로,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

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

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

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, 이유불비,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

한다. 

 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,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

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,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

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

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

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. 

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

대하여 심리․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,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

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

주장은 이유 없다.  

  3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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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

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대법관 김선수

            대법관 노태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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